
첨  : 탁 약 (안)

『청 극장』 탁운  약

울특별시( 하 ‘갑’ 라 한다)  (주) ( 하 ‘ ’ 라 한다)는 청 극장 

운 과 하여 다 과 같  탁 약  체결한다.

1  (목 )  약  ‘사업’  시행함에 어, ‘갑’과 ‘ ’  해야 할 

 사항  규 함  목  한다.

2  (사업개 ) 사업  개 는 다 과 같다

1. 사 업  : 『청 극장』운  약 체결

2. 사업목  : 어 신  복지  리 공

3. 사업 간 : 2013. 3. 1 ~ 2015. 2. 28 (24개월)

  ※ 1차 약 간 : 2013. 3. 1 ~ 2013. 12. 31 (10개월)

     2차 약 간 : 2014. 1. 1 ~ 2015. 2. 28 (14개월)  한다.

4. 사업장  : 보  ( 울시  충  1가 68 보 사  M1  

보 )

5. 사업주  : 울특별시

6. 사업내용 : ‘극장’ 시 리  프 그램 운

3  ( 약 간)  계약에 한 ‘사업’  업 탁 간  약체결  

산 료 지 한다.

4  ( 탁사  범 ) ‘갑’  ‘사업’에 하여 ‘ ’에게 다  각  

사항  탁한다.

1. ‘극장’시  리 : 운 시간 09:00 ~ 18:00(  )

  - ‘극장’ 시   재 리

  - ‘갑’  ․ 공한 시    리( 탁재산 장 비 )

  - 리사 실 운 ( 사실, 매  등 포함), 청 , 매 리

  - 용객 안 책 립  안 리 등

2. 극장 프 그램   운

  - 실  상 , 실 공연, 실   벤트공간 운  등

3. 사업비 집행  운 에 한 사항

4. 타 ‘갑’  사업  원 한 운 과 하여 필 하다고 단하는 사항



5  (사업  계 )

① ‘ “  탁 약 후 7  내 사업계  립하여 ’갑‘에게 하여 

승  아야 한다. 다만, 원 하고 효  사업 행  해 필 한 

경우 ’갑‘  사 승  얻어 사업계  변경하여 시행할  다.

② 사업계 에는 운 목 , 프 그램계 , 평가계 , 사업비 집행계 , 장료 

징 계 , 운 계 , 보계 , 안 리계 , 사  업연계 

운 계  등  드시 포함 어야 한다.

③ ‘갑’  1항 승 사항에 하여 감독  가지  사업내용  , 보 , 

가  삭  청할  고 ‘ ’  에 라야 한다.

④ ‘갑‘  사 승  없  ’ ‘  사업계   변경하는 경우, 변경  당  

   증할  없는 경우에는  8 에  한 산 액  10% 내에  

   약  차감하고 지  할  다.

6  (극장  시  및 안 리)

① ‘ ’  ‘극장’  리․운  함에 어 량한 리   다하여야 

하 , ‘사업’  용도  사용하여 는 아니 다. 또한 안 리에 철  

하여야 하 , 운 시간  안 사고가 생하는 경우에는 에 한 

체  책  진다.

② ‘ ’  ‘극장’ 내 시   재 등  망실 ․훼 었  경우에는 시 

체하여 사업 진에 지장  없도  하여야 하  본 사업 진행  해 

‘극장’ 내 시  훼  할 경우 복  책  진다.

③ ‘ ’  시   재 등  망실․훼  등  사  사업  시행할  없는 

경우에는 ‘ ’   사업과 한 ‘갑’  해액  ‘갑’에게 상 하여야 

한다.

④ ‘ ’   계약체결 후 사업비   또는 하는 시    등  

‘갑’  재산  귀 시켜 탁재산에 포함하여 탁재산 장에 하고 

리하여야한다.

⑤ ‘ ’  사업  행함에 어 안 사고 지 등  하여 연  등 

계 사 에게 충 한 안 사고  시행하고, 시민고객 등 

람객  한 안 책에 철  하여야 하  용객 규모에 맞는 

안 장비  갖 어야 한다.



7  (사업  시행)

① ‘ ’  5 에 한 사업계 에 라 사업  행하여야 하   

  ‘갑’  지 ․지시사항 등  하여야 한다.

② ‘ ’  사 처리  지연하거나 ․ 당하게 하여 는 안 , 연 , 

람객 등 계 에게 개 보에 한 것 등 필 한 료   

하거나 당하게 비용  징 하는 등  행  하여 는 아니 다.

③ 한 차에 해 상  리  득하여     

쟁  지가 없도  하 ,  쟁 생시에는  ‘ ’  

책  한다. 또한 상  보  해 ‘ ’   야 하는 

경우 경고, 또는 사안  심각 에 라 계약해지  취할  다.

④ ‘ ’  본 사업 진  하여 별도  직과 직원  운 하여야 하 , 

월별 운 결과보고  월 10 지 하여야 한다.

⑤ ‘ ’  본 사업  진함에 어 필 시  ․단체 ․ 학 또는 

울시  등과 하여 진할   ‘갑’   지원할 

 다.

⑥ ‘ ’  사업  진함에 어 공  우  하여야 하 ,  

동 나 리  동    체  동  하여 는 아니 다.

⑦ ‘ ’  탁사  별  처리내용, 처리 (단체), 처리 간, 처리과 , 

처리 ,  등  하여 시한 사 편람  하여 ‘갑’  

승   후 비 하여야 한다.

8  (사업비  지 )

① ‘갑’  사업  원 한 시행  하여 계약체결과 사업계  승  후 

‘ ’  청 에 라 매월 운 비  사후 산하도  한다.

② ‘ ’  사업비  지 고  하는 에는 사업비  집행내역  과업 행 

경과 보고  첨 하여 사업    후 청 해야 하 , 사업비 

집행내역 에는 모든 사용에 한 계산 ( 증)  첨 어야 한다.

③ 건비는 계 체내역, 상  당사  간 계약 , 내역

( 계산 )   비용 사용여  증 하여야 한다. 사업비는 

계산 ( 증)  증빙  증 는 한도에 만 지 하 , 사업비 



과사용 에 해 는 ‘ ’   담한다.

④ 사업비는 당  한 사업 내역  항목 내에  사용한다. 특   

상  보 비용, 업 상보험, 계사 평가비용  산 후 실  비용  

계 보다 게 나  경우 ‘갑’에게 청 하지 않는다.

9  (사업비 집행 및 리)

① ‘ ’  사업비  ‘갑’  하는 목 과 용도에 라 집행하여야 하 , 

‘사업’ 행목  건비는 타 비용에 우 하여 지체없  지 하여야 한다.

② ‘ ’  사업비  리하  하여 별도  계 개   계책  

하여 리하여야 하 , 지 재 , 울특별시재 계규  등 

규  ‘갑’  지  등에 합하게 리․집행하여야 한다.

10  (사업비 산 및 반 )

① ‘ ’  ‘사업’  료한 후 사업비 집행내역에 한 사업비 산  

‘사업 ’ 료 후 30  내에 계  검사  필한 후, ‘갑’에게 

하여야 한다.

②  ‘ ’  사용내역  증빙  첨 하여 산하여야 하고, 지

증빙  계산 , 계약  사본, 원천징  증, 행  , 

 증, 신용 드 증, 체크 드 증, 등  증 등  

첨 하여야 한다.

③ ‘ ’  ‘사업’  료  에 ‘ ’  귀책사 가 생하여 ‘갑’  

계약  해지 또는 해 는 에는 해지 또는 해  10  내에 

사업비 산  하여, ‘갑’  승   후 집행 액  지체없  

납하여야 한다.

④ ‘갑’  ‘ ’  귀책사  하여 계약  해 고 계약  해  하여 

‘사업’  목  달 하지 못하 거나, ‘갑’  ‘사업’에 하여 ‘ ’  그 

사업목  하게 달 하지 못하 거나, 사실상 달 목  가능한 

것  는 에는 3항  규 에 하고  지 한 사업비 액  

납하게 할  , 또한, ‘ ’  ‘갑’  ‘사업’  해액  ‘갑’에게 

상하여야 한다.



⑤ ‘사업’에 하여 감사 ( , 시  감사, 행 사 감사  포함

한다)  감사결과 또는, ‘갑’  산  등  검토한 결과 ‘사업’  내용  

실하거나 ‘갑’  ‘ ’에게 지 한 사업비가 과다 지  것  었  

경우에는, ‘갑’  ‘ ’에게  지  사업비에  과다지 액  차감하여 

지 하고, 사업비 지 료 후에는 ‘ ’  ‘갑’에게 과다지 액  

납하여야 한다.

11  ( 장료 징수)

①   비  진 에 한 에 한 상  장료는 ‘갑’  

신하여 ‘ ’  징 한다.

② ‘ ’  1항에 해 징 한 장료  ‘갑’  시하는 차  에 라 

울시에  하여야 하 , 에는 티켓 내역 ( 증), 

산 , 통장사본 등   체  함께 하여야 한다.

③ ‘ ’  장  리하  하여 별도  계  개 하고 계책  

하여야 한다.

12  ( 수) ‘ ’  귀책사  ‘사업’  원 한 진  지연 는 

경우에는 ‘ ’  지 단체  당사  하는 계약에 한  30  

규 에 한 지연 상  ‘갑’에게 납 하여야 한다.

13  (배상책 보험 가 )

‘ ’  용객 안 사고  탁재산  피해에 비하여 재보험  해

보험( 상책 보험)에 가 하고, 그 증빙  계약체결  1월 내에 

‘갑’에게 하여야 한다.

14  (지도․감독)

① 탁사  처리에 한 책  ‘ ’에 , ‘갑’   ‘사업’과 한 

‘ ’  업  지도․ 리․감독한다.

② ‘갑’  필 한 경우에 ‘사업’과  각  료   ‘ ’에게 

하거나, ‘갑’  직원 또는 ‘갑’  지 하는  하여  ‘ ’  

업 처리 또는   등에 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 다. 

 경우에 ‘ '  에 라야 한다.



③ ‘사업’과 하여 ‘갑’  료, 참 , 보고 등  ‘ ’에게 청할 경우 

또는 사업 진 사항에 하여 장  등  통하여 하고  할 경우 

‘ ’  에 하여야 한다.

④ ‘갑’  ‘사업’과 한 ‘ ’  사 처리가 계 규 등에 거나 

당하다고 는 에는, 에 한 시  하거나, 직  시

 할  다.  경우 ‘ ’  당한사 가 없는 한 에 하여야 

한다.

⑤ 4항에 라 시  할 경우  ‘ ’에게 통보하고 사 에 견

진   주어야 한다.

15  ( 해배상)

① ‘ ’  ‘사업’과 하여 생하는 모든 사건 ․사고에 한 민 ․ 사상  

책   진다. 다만, ‘ ’  귀책사 가 없  증한 경우에는 

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1항  사건․사고 등  사상 가 생하거나 재산상  실   

경우에는 ‘ ’  담  피해당사 에게  보상하여야 하   

피하거나 ‘갑’에게 보상  청할  없다.

③ ‘ ’  귀책사  해, ‘갑’  3 에게 ‘사업’과  해 상 등  

한 에는 ‘ ’   ‘갑’에게 상하여야 한다.

16  (계약  해지)

① ‘갑’ 또는 ‘ ’  계약  도에 해지 또는 해 ( 하 ‘해지 등’ 라 한다)

하고  하는 에는 해지 등   10  지 그 사   

상 에게 통보하여, 상 간에 하여야 한다.

② ‘갑’  다  각  1에 해당하는 에는 계약  해지 등  할  다.

    1. ‘ ’  계약사항  행하지 아니하거나 한 경우

    2. ‘갑’  객  단하여 ‘ ’  ‘사업’  행할 능  없다고 

하는 경우

    3. ‘갑’에게 공 상 탁사업  계 할  없는 사 가 생하는 경우

    4. 천재지변 등 가항   사업  계  할  없게  

    5. ‘ ’  귀책사  상 ( )  쟁  야 할 



③ ‘갑’  2항 1   2  사  하여 계약  해지 등  하는 

에는 사 에 ‘ ’에게 견진   주어야 한다.

④ 2항 1   2  사  하여 계약  해지 는 경우, ‘ ’  

 한 해 상 또는 당 득  등  ‘갑’에게 청 할  없다.

17  ( 탁재산 등  원상 복) ‘ ’  탁 간  만료 거나 계약  

해지 등   에는 지체없  탁재산( 탁 간  취득한 시 , 장비 등도 

포함)  ‘갑’또는 ‘갑’  지 하는 에게 도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용목  

질상 사용재산  원상 복  필 한 경우  원상변경에 한 ‘갑’  승  

얻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18  ( 타사항)

①  계약에 시 지 아니한 사항  ‘갑’과 ‘ ’  하여 한다.

② ‘ ’  본 계약과  리    또는  양도하거나 

또는 한  할  없다.

19 (비밀 지 ) ‘ ’   약  한 비 차, 약  체결, 행

 비 한 약  행과 하여 취득한 ‘갑’  비 사항, 타 과  

보 체   약  행  한 목  에 다  목  용하지 아니하

고,  보 등   3 에게 공하거나 누 하여 는 아니 다.

20  (계약  효력 등)

①  계약   계약사항  행하거나 계약  해지 등  

는 날 지 효  가진다. 다만, 민 ․ 사상  사건 ․사고가 생하는 

경우에는 그 사건․사고  하는 항에 한하여 효  다.

②  계약에 한 송  ‘갑’  재지  할하는 원에  행한다.

③  계약  체결  증 하고   실하게 행하  하여 계약  

2  하고 ‘갑’과 ‘ ’   날 하여 각각 1 씩 보 하  ‘갑’  

보 하는 1 는 공증한다.



2013  3월 25

‘갑’ 울특별시 ( 울특별시   110)

시장  박  원  순 ( )

‘ ’ 주식 사 슈  ( 울 특별시 마포  독막  38  23)

대표 사  ( )


